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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협력을 통해 장애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ㆍ종
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
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회의원에게는 헌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장애를 
가진 국민들에게 일상에서의 이동권과 교육권, 노동권,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장애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국가가 충분히 보장
함에 있어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동권을 포함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시위는 40여년이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회는 장애를 가진 국민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
의 자유를 바탕으로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회적 갈등
을 적시에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최근 지하철 시위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 내용은 외면한 채 오해와 갈등, 혐오마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
낍니다.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우리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장애를 가진 국민들의 
존엄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보편적이고 동등한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소속 정당의 당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국회 안에서 초
당적으로 적극 협력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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